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제8조➀)  
 

사망통지인 확약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사망통지대상자 [   ]원수익자       [   ]1차 연속수익자  [   ]2차 연속수익자   [   ]3차 연속수익자 

  
1. 사망통지대상자에 관한 사항 

➀사망통지 

  대상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HP) 

대상자구분 □ 원수익자  □연속수익자 연 락 처 (e-mail) 

➁사망통지 

  대상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HP) 

대상자구분 □ 원수익자  □연속수익자 연 락 처 (e-mail) 

 

2. 사망통지인에 관한 사항 

➀사망통지인 

(본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HP) 

관   계 사망통지대상자의 (         ) 연 락 처 (e-mail) 

➁사망통지인 

(본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HP) 

관   계 사망통지대상자의 (         ) 연 락 처 (e-mail) 

 

3. 사망통지인의 사망통지처에 관한 사항 

사망통지처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 사망통지처에 대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OOOO회사 고객서비스센터(☎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확약내용에 관한 사항  

제1조(사망통지인 지정) 귀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상에 사망통지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2조(사망통지인 의무) 귀하는 상기 사망통지대상자가 사망한 즉시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셔야 합니다. 

제3조(사망통지인의 협력의무) 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셔야 합니다. 

   1. 사망통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망통지대상자의 사망통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망통지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조(사망통지업무책임) 사망통지인이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약하고 본 서류(1부)를 수령합니다. 

 

  20      년      월      일  

 ➀사망통지인(본인) (기명날인)  

※  
                ➁사망통지인(본인) (기명날인)  

※ 첨부서류 1. :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서류 1부. 
                  수탁자  (날인)  

  

 


